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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일정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 시간외 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

아도 되나요?

A.  노사가 ｢근로기준법｣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임금 등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계약하는 것은 

무효입니다(근로기준법 제15조). 대법원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

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합의는 ｢근로기준법｣에 위반되어 

무효이나, 신의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(대법

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). 

  신의칙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‘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임금 항목이 ①정기상여금이

어야 하며, ②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합의하고 이를 토

대로 임금인상률 등의 그 밖의 임금조건을 정해야 하며, ③근로자가 추가임금 청구 시 예측하

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

수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것’이란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(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제9면 

참조).

  결국 상기와 같이 신의칙상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당을 통상임금 

산정 시 제외하겠다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일 가

능성이 높으니 이점을 실무에서는 유의해야 합니다. 

아하! 쟁점 사례풀이

 본 ‘아하! 쟁점 사례풀이’는 사실 관계의 추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